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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사보고서는 항공․철도사고조사에 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동법 제1조에 의하면 철도사고 등에 한 조사의 궁극 인 목 은 

독립 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하여 사고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함

으로써 철도사고 등의 방과 안  확보에 이바지하는데 있다.

한 제30조에는 사고조사는 민․형사상 책임과 련된 사법

차, 행정 차 는 행정쟁송 차와 분리․수행되어야 하고,

제32조에는 원회에 진술․증언․자료 등의 제출 는 답변을 한 

사람 은  이 를  이 유 로  해 고 ․ 보 ․ 징 계 ․ 부 당 한  우  는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조사보고서는 철도분야의 안 을 증진시킬 목  

이 외의  목 으 로  사 용하 여 서 는  아 니  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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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도 사 고 조 사 보 고 서

Ⅰ. 제목 : 한국철도공사 앙선 지평역구내 화물열차 탈선(`08 .3 .29)

  ○ 운 기  : 한국철도공사

  ○ 운행노선 : 앙선(상행)

  ○ 발생장소 : 지평역구내(량기 67.1㎞,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소재)

  ○ 사고열차 : 제3368호 화물열차［ 기기 차 1 (EL8023호), 벌크화차 16량

(환산27.2량)］

  ○ 사고유형 : 열차탈선

  ○ 사고일시 : 2008.3.29(토) 05:40경 (날씨: 비, 기온 4.5℃～6.6℃)

Ⅱ. 개요

1. 사 고 개요

  2008년 3월 29일(토) 앙선 제천조차장을 3시 50분에 출발하여 청량리역에 7시 

40분 도착할 정이던 한국철도공사 소속 제3368호 화물열차(이하 ‘사고열차’라 

한다)는 5시 40분경 앙선 지평역구내 진입  52A호 선로 환기 상에서 14번째 

벌크화차의 부 차 2 차축이 손되어 궤도를 이탈한 후 정차하 다.

2. 조 사 개요

  항공․철도사고조사 원회(이하 “ 원회”라 한다)는 지평역구내에서 화물열차가 

탈선된 사실을 인지하고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한 법률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고조사 업무를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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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발생 장에서 사고경 , 피해사항, 장상태, 사고열차의 화차상태, 선로

환 기  상 태  등 을  조 사 하 고 , 사 고 열 차 의  속 도 기 록 , 운 자 의  사 고  발생 문답서 

등의 사실정보 자료를 확보하 다.

  사고열차 운 자의 운 취  정여부, 차축의 균열에 의한 손 여부, 차축 면 

분석 결과, 베어링 손상에 의한 차축 손 여부, 베어링 검수를 한 장비의 정

여부, 분해․정비 후 재사용하는 베어링의 정여부 등을 분석하여 사고원인을 

규명하 고, 이를 토 로 계기 에 안 권고를 발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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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본문

1. 사 실정 보

1.1 사고경

  사고열차는 시멘트수송용 화물열차로 2008년 3월 29일 3시 50분 제천조차장을 

출발하여 청량리역으로 향하 고, 지평역 장내신호기를 통과하여 51A호 선로 환

기를 통과하던  공기연결 이 손되면서 제동이 체결되어 5시 40분경 그림 1과 

같이 52A호 선로 환기상에서 정차되었다.

그림 1. 사고 장 노선 개략도

  사고열차가 정차된 후 부기 사가 장을 확인한 결과 부에서 14번째 화차

(848019호)가 선로 우측으로 탈선되어 있었고, 기 사는 지평역에 탈선사실을 

통보하 다.

1.2 피해사항

1.2.1 인명피해

  이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다.

지평역
(량기67.1㎞)

51A

52A

51B

290m 181.5m 68.8m

400R

상행선 장내신호기상행선 장내 계신호기

탈선지

정차지열차진행방향

상행하행



사실정보 한국철도공사 앙선 지평역구내 화물열차 탈선사고

- 4 -

1.2.2 물 피해

  이 사고로 화차 1량 부 차 손, 선로 환기 2  손  침목, 일 일부 

손 등 약 2천7백만원의 물 피해가 발생되었다.

1.2.3 기타피해

  이 사고로 3개 열차가 지연되었으며, 열차지연에 따라 약 2백9십만원이 반환

되었다.

1.3 인 정보

1.3.1 기 사 인 사항

  사고열차 기 사 강OO(36세)은 1997년 7월 21일 서울지방철도청에 채용되어 

청량리기 차 승무사무소에 근무하던  2005년 12월 1일 기 사로 승진하 고, 

사고당일까지 기 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교육이수사항으로는 2005년 9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제4기 등용기 사반 

교육을, 2006년 5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사이버 신형 기기 차 8100호 계열 

교육을, 2007년 3월 5일부터 4월 13일까지 사이버 고속철도차량  사이버 기

동차일반 교육을, 2008년 3월 3일부터 4월 11일까지 사이버 철도운 일반 교육 

등을 철도인력개발원에서 수료하 다.

  사고 발생  기 사의 행 은, 기 사 진술에 의하면 3월 27일에는 집에서 

휴식을 취하 고, 3월 28일 19시 34분경 청량리승무사무소에 출근하여 출무  

합성 검사를 받았고, 원주역에 23시 31분경에 도착하여 사무소에서 휴식 후 3월 

29일 04시 50분에 출발하는 사고열차에 승무하 다. 열차에 승무하기  휴식을 

취한 것과 운용과장으로부터 받은 출무  합성 검사에서 합격한 것으로 보아 

열차 승무에는 지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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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부기 사 인 사항

  사고열차 부기 사 김OO(34세)은 1994년 7월 1일 서울지방철도청에 채용되어 

청량리기 차 승무사무소에 근무하던  2006년 6월 26일 기 사로 승진하 고, 

사고당일까지 기 사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사고당일에는 사고열차의 부기 사로 

근무하 다.

  교육이수사항으로는 2006년 4월 3일부터 6월 16일까지 등용기 사반 교육을,  

2007년 9월 1일부터 9월 28일까지 사이버 행복경 (조직활성화) 교육 등을 철도

인력개발원에서 수료하 다.

  사고 발생  부기 사의 행 은, 부기 사 진술에 의하면 3월 27일에는 집에서 

휴식하 으며, 3월 28일 19시 34분경 청량리승무사무소에 출근하여 출무  합성 

검 사 를  받 았 고 , 원 주 역에  23시 31분 경 에  도 착  후  사 무 소 에 서  휴 식 , 3 월  29일 

04시 50분 에  출 발 하 는  사 고 열 차 에  승 무 하 으 며 , 운 용과 장 으로부터 받은 출무 

 합성 검사에서 합격한 것으로 보아 열차 승무에는 지장이 없었다.

1.4 장정보

  앙선 지평역구내의 사고 장 선로는 석불역(량기 71.9㎞)에서 지평역(량기 

67.1㎞)방향으로 11/1,000～9/1,000 내리막으로 곡선반경 R=400m～600m이 여러곳 

있었으며, 선로 상태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석불역 → 지평역방향 선로상태

열차진행방향

R=400m

지평역

열차진행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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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고 장  확 인 결 과  화 차  정 차 지 인  지 평역구내 5 2A 호  선로 환 기  방 

약 544m지 부터 선로 내․외측 침목에 화차 차의 끌린 흔 이 그림 3과 같이 

발견되었다.

그림 3. 열차 탈선에 의해 발생한 끌린 흔

  사고열차는 지평역구내 51A호 선로 환기상에서 14번째 화차 부 차 임이 

51A호 선로 환기 텅 일 첨단부와 부딪쳐 13번째 화차와 14번째 화차가 분리

되면서 그림 4와 같이 탈선 정차되었다.

그림 4. 열차 탈선 상태

열차진행방향
최 열차탈선흔

탈선 차 끌린 흔

열차진행방향

탈선된 14번째 화차

손된 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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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사 고 열 차 가  통 과 하 던  매 곡 역(량 기  76.7㎞ ) 21A CCTV  녹 화  자 료 를 

조사한 결과 14번째 화차의 부 차에서 불빛이 발생하 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1.5 물 정보

1.5.1 차량상태

  사고열차 화차의 제원은 표 1과 같다.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제작사 (주) 한진 공업 차형식 바버(1)

제작일자 1997.02.22 차축 RCT-D

차종
벌크화차

(시멘트 수송용)
제동장치 복식

화차자 (t) 19.9 베어링형식
NFL(2) 롤러베어링

(S/N 99-11-83411)

화차하 (t) 52.0 베어링제작사 (주)TIMKEN

용 (㎥) 44.0
베어링

용 그리스

베어링용
(NFL-ARAPEN RB-320)

표 1. 화차(848019호) 제원

  기 차  화차의 차량상태를 확인한 결과 기 차는 특이 사항이 없었으며, 14

번째 화차는 그림 5와 같이 부 차 2  차축이 약 23㎝ 손되었고 이에 따라 

부 차와 차륜이 서로 분리된 상태이었다.

(1) 바 버 (B arber) 차  : 주강 일체형 구조로 된 2개의 사이드 임  1개의 볼스터로 구성되고 

사이드 임 간의 네모진 공간에 볼스터 스 링을 설치하며 그 에 볼스터를 장착한 차

(2) N F L  : “No Field Lubrication" 베어링의 약자로서 정상 운행  장기간 그리스(grease) 재 유가 

필요하지 않는 윤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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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손된 차축  탈선된 부 차와 차륜

  차체에는 탈선 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힌 흔 이 그림 6과 같이 발견되었다.

그림 6. 사고 발생 당시 화차에 생긴 흔

  사고화차 탈선 차의 차축상태를 탐상한 결과 표 2와 같이 정상이었다.

차체 훼손 상태

탈선된 부 차와 차륜

차축의 본래 상태손된 차축 손되기  차축크기



사실정보 한국철도공사 앙선 지평역구내 화물열차 탈선사고

- 9 -

                                                  (탐상등  N1 : 차축상태 양호)

구 분
축번호

(메모리)
각인

검사

번호

탐상

등

탐상

감도

탐상

주 수

수직탐상

도형(A단면)

수직탐상

도형(B단면)

설비번호

(kovis)

1 차축 9612S1800 23 1 N1 75 2MB N1 N1 53951

2 차축 9612S1095 05 2 N1 75 2MB N1 N1 53950

표 2. 사고화차 차축탐상 결과

  사고화차 탈선 차륜의 상태를 측정한 결과는 표 3과 같으며 차륜답면에 특이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단  : mm

구 분

외측차륜직경
(860±5)

후 지
차륜간 내측거리

(1,352～1,356)높이
(한도25～35)

두께
(한도34～23)

측정치 측정치 측정치 측정치

1

차축

1 865 26.2 34.0

1,356

2 865 26.0 34.0

2

차축

3 865 25.5 34.0

1,356

4 865 25.6 34.0

표 3. 사고화차 차륜상태 측정결과

1.5.2 베어링상태

  탈선화차의 부 차 베어링 4개를 모두 분해하여 검사한 결과 표 4  그림 

7과 같이 2  차축 3  베어링은 소실되었고, 2  차축 4  베어링은 그리스가 

부분 변색되고, 오일 씰에도 유흔 이 발견되었으나 이는 최  탈선 시 충격으로 

발생된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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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그리스 베어링 오일 씰

1  차축

1 양호 양호 양호

2 양호 부분 흔 양호

2  차축

3 소 실됨

4 부 분  변 색 양호 부 분  유

표 4. 탈선화차 부 차 베어링 분해검사 결과

그림 7. 2  차축 4  베어링 상태  회수 된 3  베어링 부품

1.5.3 51A호 선로 환기 상태

  사고 장의 51A호 선로 환기 상태를 확인한 결과, 사고열차의 14번째 화차와 

부딪쳐 선로 환기 기억쇠  텅 일이 그림 8과 같이 구부러지거나 손 되 어 

작 동 되 지  않 았 으 나 , 기 억 쇠   텅 일  교 체  후 에 는  정 상 으 로  작동되었다.

4  베어링 그리스 부분 변색 4  베어링 오일 씰 부분 유

회수 된 3  베어링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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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51A호 선로 환기 상태

1.6 기상정보

  사고 발생 당일의 기상을 사고 발생 가장 인근지역인 기상청 양평 측소에 서 

확인한 결과, 양평지역에서는 비가 10㎜왔고, 기온은 최  4.5℃, 최고 6.6℃이

으며, 안개여부는 무인 측소여서 확인할 수 없었다.

1.7 열차운행기록

  사 고 열 차 의  열 차 운 행 기 록 장 치 에  장 된  운 행 기 록 을  확 인 한  결 과 , 사 고 열차는 

그림 9와 같이 매곡역(량기 76.7㎞)을 약 44㎞/h 속도로 통과하 고, 지평역구내 

진입 까지 약 40～60㎞/h 속도로 운행되었다.

  지평역구내 진입  제동을 취 하여 약 40㎞/h 속도로 낮추어 진입하 으며, 

지평역구내 52A호 선로 환기(량기 67.9㎞) 상에서 공기연결 이 손되면서 비상

제동이 체결되어 정차되었다.

구부러진 기억쇠

훼손 된 텅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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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사고열차 운행기록

1.8 화차 검수기록

  사고화차(848019호)에 사용 된 베어링은 그림 10과 같은 NFL 롤러베어링으로 

장기간 그리스 재 유가 필요하지 않는 윤활방식이 다. 일반 으로 800,000㎞운행 

는 약 8년까지는 재 유가 필요없지만, 차륜 삭정이나 엔드 캡을 해체하 을 

경우 재 유가 필요하다.

  사고화차는 2008년 3월 7일 철도차량 리단(이하 “차량 리단”이라 한다)

에서 2년 정기검수를 시행하 다.

그림 10. NFL 롤러베어링

NFL롤러베어링 세부부품 NFL롤러베어링 완제품

정차지

(량기 67.9㎞)

지평역석불역매곡역

4.8㎞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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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화차에 사용된 베어링은 1999년 11월에 (주)TIMKEN에서 제작되어 화차에 

사용되다가 정비품으로 분류되어 제천 소재 철도차량 리단 화차2 (이하 

“차 량 리 단 ”이 라  한 다 )에 서  2008년  2월  18일 부 터  2월  20일 까 지  베 어 링  침 유 /

청소 → 베어링 각부 검사 → 베어링 조립/그리스 주입 → 베어링 오일 씰 취부/

검사 → 차축 외륜 검사 → 베어링 압입/유간측정/회 검사 → 엔드캡 조립/표기 

 기록유지 공정순으로 유지보수 인원이 검수를 시행한 후, 2008년 3월 7일에 

사고화차에 장착되어 출고 후 22일 동안 약 1,900㎞ 운행되다가 이번 차축 손 시 

훼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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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 석

2.1 사고열차 운 자의 운 취  정여부

  기 사 진술에 의하면 사고열차는 양동역(량기 83.9㎞)을 3분 일  통과하 으며, 

매곡역～지평역사이 약하게 비가 오고 있었고, 안개도 약간 끼여 있어서 약 100m

이상 방 주시가 곤란하 고, 열차 후부를 확인할 수 있는 좌․우향 곡선구간이 

그림 11과 같이 여러 곳 있어 후부를 확인하 으나,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 다고 

하 다.

그림 11. 열차뒷감시(3) 확인가능 개소

  사고열차 부기 사도 동 구간 운행 시 열차 후부확인을 여러 번 하 으나 기상

조건이 좋지 않아 후부 확인이 용이하지 않았고, 운행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기 사와 지 확인 환호응답도 정상 으로 실시하 다고 진술하 다.

  그러나, 사고조사 들이 기 사와 부기 사의 진술내용을 확인하기 하여 원주

역부터 지평역까지의 선로 곡선구간을 사고 당시의 조건과 유사한 조건인 야간  

약간 비가 내릴 때 동종 화차 14번째 화차 부 차에 발 체를 부착하고 기

실에 탑승하여 열차뒷감시를 확인한 결과 곡선구간 여러 곳에서 발 체 불빛 확인이 

가능하 다.

  사고열차 정차지 인 지평역에서 10.6㎞이 인 매곡역 21A CCTV 녹화 자료에

서도 14번째 화차 부 차에서 불빛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3) 운 취 지 침  제 6 0조 (열 차 뒷 감 시) : 기 사(부기 사 포함)는 열차 운행  수시 열차의 뒤를 

감시 하여야 한다. 특히 장 한 교량이나 터 을 통과한 후 반드시 뒤를 확인하고 차량의 상태와 

후부표지의 이상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원주
04:50

지평

05:31

구둔

05:19
석불

05:25

매곡

05:15
양동

05:10

∬

    열차진행방향

확인가능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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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와 같은 정황으로 볼 때 열차뒷감시가 규정 로 이행되었다면 차축 손 

발생 이 에 차축발열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로 열차의 탈선이 방지될 수 있었을 

것으로 단되었다.

2.2 차축의 균열에 의한 손 여부

  손 부  반 쪽 차축의 차를 조사한 결과 차축에 미세한 균열이 발견되어 

그림 12와 같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의뢰하여 정 검사를 실시하 다.

그림 12. 차축균열 정 검사

  정 검사는 그림 13과 같이 사고열차 부 차 4개의 차륜 압입부 차축과 1

차축 의  베 어 링  압 입 부 를  검 사 하 으 며 , 그  결 과  그 림  14와  같 이  모 든  차축의 

차륜 압입부 끝단(내측)에서 미세한 표면균열(  피로균열)이 찰되었으나, 

그림 15와 같이 1 차축 베어링 압입부에서는 이러한 균열이 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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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부 차 차륜 압입부 검사 치

그림 14. 부 차 차륜 압입부 차축균열

1 차축 차륜 압입부 균열 2 차축 차륜 압입부 균열

3 차축 차륜 압입부 균열 4 차축 차륜 압입부 균열

1 차축 부분 2 차축 부분

4 차축( 손부  반 쪽) 차축3 차축( 손부  측)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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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1 차축 베어링 압입부

  상기와 같이 정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차축의 차륜 압입부에서는 미세한 

표면균 열 이  발 견 되 었 지 만  안 에  향 을   정 도 는  아 닌  것 으 로  보 고 , 1  

차축  베어링 압입부에서는 균열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차축의 균열은 

이번 사고와 계가 없는 것으로 단된다.

2.3 차축 면 분석 결과

  `08.12.16 한국기계연구원에 의뢰하여 차축 면에 한 분석 결과, 차축이 마찰에 

의해 고온으로 가열되었으며, 이에 따라 소재의 강도가 격히 하되었을 것으로 

단된다.

2.4 베어링 손상에 의한 차축 손 여부

2.4.1 그리스 유로 인한 베어링 윤활불량 가능여부

  윤활불량은 그리스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로 인해 베어링 

면과 미끄럼 면에서 마찰열이 발생할 수가 있다.

  베어링의 그리스 부족은 부분 오일 씰(Oil Seal)이 경화되거나 는 마모되어 

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와 엔드 캡 볼트를 정상 으 로  체 결 하 지  못한 

상태에서 운행되다가 베어링에 축방향으로 유격(裕隔)이 발생하여 이 유격으로 

그리스가 유되는 경우 등이 있다.

2  베어링 압입부1  베어링 압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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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 오일 씰이 경화되거나 는 마모로 인한 유 가능여부

  이번 사고의 경우는 베어링을 분해․조립 시 신품의 오일 씰로 교체한 후 약 

1,900㎞ 정도 운행하던 에 발생한 과 같은 시기에 장착된 같은 차축 반 쪽

베어링의 오일 씰 상태를 그림 16과 같이 확인한 결과, 오일 씰의 경화나 마모에 

의해 그리스가 유된 것은 아닌 것으로 단된다.

그림 16. 같은 차축 반 쪽 베어링 상태

2.4.1.2 엔드 캡 볼트 비정상 체결로 인한 유 가능여부

  차 축  엔 드  캡  볼 트 의  비 정 상 인  체 결 여 부 는  그 림  17과  같 은  엔 드  캡  부분을 

회수하지 못하여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베어링 검수공장에서 엔드 캡 

볼트 체결과정을 확인한 결과, 에어 토크 치로 체결한 후 록킹 이트를 체결하는 

것으로 보아 볼트가 비정상 으로 체결되 어  운 행   차 축 과  베 어 링 에  유 격 이 

발생하여 그리스 가  유  될  가 능 성 은  매 우  낮 은  것 으 로  단된다.

그림 17. 엔드 캡 볼트 체결과정  반 쪽 엔드 캡

에어 토크 치 체결 반 쪽 베어링록킹 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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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베어링에 속성분의 이물질유입으로 인한 발열 가능여부

  베어링에 미세한 속성분의 이물질이 유입되면 운행  롤러의 본체나 구동면을 

마모시키거나 연삭시킨다. 이러한 마모는 베어링 내부 틈새를 증가시켜 피로수명을 

감소시키고 베어링 일직선 불량을 발생시켜, 그 결과 차축의 하 과 회 력을 

베어링이 감당하지 못하여 차축발열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그림 18과 같이 베어링 세척 후 검사  조립작업 과정에서 베어링에 이물질이 

유입될 가능성과 베어링조립장과 동일한 실내에 있는 베어링세척장에서 발생된 

미세 속성 이물질이 조립 인 베어링 내부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단되었다.

※ 사고 발생 이후 차량 리단은 베어링 세척장과 조립장을 폐형으로 개선하 음

그림 18. 베어링 세척  조립장 내부

  상기와 같은 정황을 확인하기 하여 베어링 조립장 내부에서 검수자가 사용하고 

있는 헝겊을 수거하여 원회 분석실에서 헝겊에 묻어 있는 이물질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그림 19  표 5와 같이 Fe(철) 등 8가지 성분의 물질이 검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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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 미경 x 200》

《성분 Spectrum》

그림 19. 조립장 내부 사용 헝겊의 이물질 성분 분석

단  : wt%

구분 C O Na Si P Ca Mn Fe

성분 21.70 62.99 0.89 0.30 0.46 0.23 0.69 12.7 4

표 5. 조립장 내부 사용 헝겊의 이물질 성분 분석 결과

조립장 내부 사용 헝겊



분석 한국철도공사 앙선 지평역구내 화물열차 탈선사고

- 21 -

2.4.3 부식에 의한 베어링 손상 가능여부

  베어링의 부식은 베어링 내부로 들어간 습기나 응축수분으로 인해 발생되는데, 

습기는 손상되었거나 마모 된 는 부 한 오일 씰(Oil Seal)을 통하여 베어링 

내부로 들어갈 수가 있다.

  한  베 어 링  검 수 를  해  탈거 한  베 어 링 을  세 척 , 건 조 한  후  창 고 에  장 기 간 

보  시 오일 는 방청제를 도포하고 보호용 피복지로 포장하고 보 하여야 하는데, 

만 약  이 를  포 장 하 지  않 고  보  할  경 우  습 기 나  응 축 수 분 에  의 한  부식에 의해 

베어링이 손상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사고와 련된 베어링을 검수하 던 차량 리단을 방문하여 베어링 

세척, 건조 후 보 하는 실태를 확인 한 결과 베어링 분해․조립은 수요가 발생

할 시에만 시행하여 장기간 보 은 하고 있지 않았고, 그림 20과 같이 베어링을 

조립하여 그리스를 주입한 후 보 하고 있어, 부식에 의한 베어링의 손상은 아닌 

것으로 단된다.

그림 20. 조립 완료 된 베어링의 보 상태

2.5 베어링 검수를 한 장비의 정 여부

  베어링 검수장비는 한국철도공사가 베어링 제작사인 TIMKEN사의 「“AP" 베

어링의 장착  유지보수 지침서」를 참조하여 그림 21과 같이 베어링 내․외륜 

측정기, 간극게이지, 확 경 등 일부를 자체 으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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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베어링 검수 장비

  그러나 검수장비에 한 상세한 규격서가 부족하 고,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

하는 각 차량 리단의 보유 장비(베어링 내․외륜 측정기, 디지털 확 경 등)도 

규격화되어 있지 않았다.

  비록 차량 리단이 검증받지 않은 장비로 검수업무를 수행하 지만 베어링 

제작사의 유지보수 지침서를 참조하여 장비를 제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번 

사고에 향을  정도는 아닌 것으로 단되었지만, 향후 검수 받은 베어링의 

정확한 이력 리 등을 해서 각 차량 리단이 규격화된 장비를 사용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단된다.

2.6 분해․정비 후 재사용하는 베어링의 정여부

  사고열차에 장착된 베어링은 1999년 11월 제작되어 화차에서 사용되다가 정비품

으로 분류되어 차량 리단에서 분해․정비를 실시한 후 재사용되었다.

  그러나 분해․정비 후 사용하는 베어링에 한 재사용가능 여부를 단 할 수 

있는 객 인 기 이 부족하 고, 운행  검수이력 미기록, 베어링 리번호 

미부여 등 리가 하지 못하 다.

  이 에  따 라  사 고 열 차 의  손 된  차 축 에  사 용되 었 던  베 어 링 이  실제  사 용 가능한 

상태에서 재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 했으나, 차축 손 시 베어링도 훼손

되어 확인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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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결 론

3.1 조사 결과

3.1.1 사고열차는 시멘트수송용 화물열차로 2008년 3월 29일 3시 50분 제천조차장을 

출발하여 청량리역으로 향하 고, 지평역(량기 67.1㎞)구내 51A호 선로 환

기를 통과하던  제동이 자동 체결되어 52A호 선로 환기상에서 정차되었고, 

부로부터 14번째 화차(848019호) 부 차 2 축이 손되어 선로 우측으로 

탈선되었다.

3.1.2 사 고 열 차 는  매 곡 역(량 기  7 6 .7 ㎞ )을  약  4 4 ㎞ /h  속 도 로  통 과 하 고 , 지 평역

구내 진 입 까 지  약  40～ 60㎞ /h 속 도 로  운 행 되 었 으 며 , 지 평역구내 진입  

약 40㎞/h 속도로 낮추어 운행되었다.

3.1.3 사 고  베 어 링 은  차 량 리 단 에 서  2008 년  2월  18 일 부 터  2월  20일 까 지 

분해․정비 후 사고 화차에 장착되어 22일간 약 1,900㎞ 운행되었다.

3.1.4 매 곡 역 21A  선로 환 기  C C T V  녹 화 자 료 를  분 석한  결 과 , 열 차 정 차 지  

약 10㎞ 이 부터 14번째 화차 부 차에서 불빛이 확인되었고, 곡선구간이 

많은 선로의 특성상 열차뒷감시가 규정 로 이행되었다면 열차의 탈선이 

방지될 수 있었을 것으로 단되었다.

3.1.5 사고 차륜의 반 쪽 차륜 압입부 끝단에 미세한 균열이 있었으나, 이러한 

균열은 이번 사고와 계가 없었을 것으로 단되었다.

3.1.6 사고 차축에 장착된 베어링과 같은 시기에 장착된 같은 차축 반 편 베어

링의 오일 씰 상태를 확인한 결과, 오일 씰의 경화나 마모에 의해 베어링의 

그리스가 유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단되었다.

3.1.7 차축 엔드 캡 볼트가 비정상 으로 체결되어 운행  차축과 베어링에 유격이 

발생하여 그리스가 유 되었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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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베어링 세척 후 검수과정에서 베어링에 이물질이 유입될 가능성과 세척  

조립장이 동일한 실내에 있어 발생된 미세 속성 이물질이 세척 후 조립

인 베어링 내부로 유입되어 차축발열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단되었다.

3.1.9 검수가 완료 된 베어링은 장기간 보 되지 않았고, 그리스를 주입한 후 보

하고 있어 부식에 의한 베어링 손상 가능성은 없었을 것으로 단되었다.

3.1.10 검증받지 않은 베어링 검수장비인 베어링 내․외륜 측정기, 간극게이지, 

확 경  등 을  한 국 철 도 공 사 가  자 체 으 로  제 작 하 여  사 용하 고  있 었 지 만 , 

이번 사고에 향을  정도는 아닌 것으로 단되었다.

3.1.11 분해․정비 후 재사용하는 베어링의 사용가능여부를 단 할 수 있는 객

인 기 을 정하고 리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단되었다.

3.2 사고 원인

  이번 앙선 지평역구내에서 발생한 화물열차 탈선사고의 원인인 차축 손은,

  세척된 베어링을 검사 후 조립 시, 철 등 속성 이물질이 검수하는 과정에서 

는 동일한 실내에 있는 세척장으로부터 유입되어 운행  롤러의 본체나 구동

면을 마모․연삭시켜, 베어링 내부 틈새 증가, 피로수명 감소, 일직선 불량 등을 

발생시켰으며, 그 결과 차축의 하 과 회 력을 베어링이 감당하지 못함에 따라 

생긴 차축발열에 의하여 발생된 것으로 단된다.

  더구나 열차뒷감시가 규정 로 이행되지 못하여 사고열차의 탈선이 방지되지 

못하 다.



안 권고 한국철도공사 앙선 지평역구내 화물열차 탈선사고

- 25 -

4 . 안 권고

  항공․철도사고조사 원회는 2008년 3월 29일 발생한 한국철도공사 앙선 지평역

구내 화물열차 탈선사고 조사 결과에 의거 다음과 같이 안 권고를 발행한다.

4.1 한국철도공사에 하여

  가. 베어링 검수과정에서 베어링에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주변환경에 

의해 베어링 조립장에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환경을 개선할 것

  나. 운행 인 열차의 정상운행 여부 확인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다. 분해․정비 후 재사용하는 베어링의 사용가능여부를 단할 수 있는 객

인 기 을 정하여 시행하고, 베어링의 사용기간, 운행거리, 검수여부 등 

이력 리를 강화할 것


